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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수

정된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중 전자와 중자를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배치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조작화하여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도출한 후 이를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에 각각 적용하

여 비교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 데 있다. 먼저,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

동강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조명한 결과, 사무권한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과 광역 간 갈등으로 모두 나타났다. 그리고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비교 분석

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 서울청년수당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강한 갈등관계에서 마지막

에는 강한 협력관계로 변동된 반면,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 간 경남낙동강사업의 경우는 약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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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계에서 강한 갈등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보면, 첫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기존 갈등이론에 비해 연구의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해당사

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차후 유사정책추진 시 비교･발전 측면의 

정책수단이 더욱더 요청된다는 것이다. 넷째, 타협유형 및 협력유형의 갈등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는 것이다. 다섯째, 사무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갈등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

이다. 여섯째, 궁극적으로 강한 갈등관계와 강한 협력관계를 결정짓는 변수는 협의체의 활용여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정부 간 갈등유형의 비교에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중후반부 국면으로 갈수록 최악의 경우

를 피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일반적으로 다른 소속일수록 협력보다는 갈

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째, 시기별로 정책산출과 촉발기제는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정부 간 갈등, 서울청년수당사업, 경남낙동강사업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 analysis of Seoul youth allowance 

work and Gyeongsangnam-do Nakdonggang work using M-M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theory. According to the analysis, level 1 macroscopic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of Seoul youth allowance work and Gyeongsangnam-do Nakdonggang 

work was found to be a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the metropolitan area 

targeting office authority. And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2 microscopic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in the case of the Seoul Youth 

Allowance Work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t changed from a strong conflict relationship at first 

to a strong cooperative relationship at the en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Gyeongsangnam-do Nakdonggang Work betwee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Gyeongsangnam-do, it changed from weak 

cooperative relationship to strong conflict relationship. Based on this, sever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M-M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theory 

enhances the scalability of research compared to existing conflict theories. Second,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stakeholders is more necessary. Third, when similar 

policies are pursued in the future, policy tools in terms of comparison and 

development are increasingly requested. Fourth, conflict management of compromise 

type and cooperation type is more necessary. Fifth, the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over administrative authority is 

increasing. Sixth, ultimately, the variables that determine the strong conflict relation 

and strong cooperation relation are the utilization of the councils. Sevent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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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ison of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the differences are found 

to be the same in the macroscopic level but in the microscopic level. Eighth, 

it constitutes the councils to avoid the worst case as move in the mid and late 

term. Ninth, generally, it is possible to confirm once again that conflicts are more 

common than cooperation when other affiliation. Tenth, policy outputs and 

triggering mechanisms may overlap in each period.

 Keywords: M-M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Theory, Inter-governmental 

Conflict, Seoul Youth Allowance Work, Gyeongsangnam-do 

Nakdongga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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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원주의시대를 맞이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분출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정부 간에도 자신들의 의견을 쟁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두드

러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수직적 관계였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가 상대적으로 수평적 관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시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

던 이들 간 갈등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정부 간 갈등 관

련 분석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정부 간 갈등 분석을 위한 이론주제로서 M-M 정부 간 갈

등유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그리고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중 일부분을 수정

한 후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본 저자가 자체적으로 고안한 이론이다. 그리고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에 적용될 사례주제는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인데, 이들은 일정한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간 높은 수준의 갈등을 노출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렇게 볼 때, 이론주제로서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선정한 근거는 기존 유사이론에 

비해 거의 동시적으로 거시적 및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도출할 수 있고, 정부 간 갈등유

형에 있어서 높은 수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이며, 사례주제로서 서울청년수당사

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이해당사자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로 유사하고, 

타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갈등을 나타내는 등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1) 그리고 이

론주제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과 사례주제인 서울청년수당사업･경남낙동강사업의 결합

1) 사례주제가 타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높은 수준의 갈등 등 역동성을 나타내

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청년수당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시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해석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을 나타낸 반면, 타 유사사례

인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사업, 부산청년디딤돌카드사업, 광주청년드림수당사업 등은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가 무난한 협의를 통해 특별한 갈등을 노출하지 않았다(조선일보<http://www.chosun.com, 검색

일: 2023.06.29>․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검색일: 2023.06.29>을 근거로 재구성).

그리고 경남낙동강사업의 경우 경상남도와 국토해양부는 추진방향 등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갈등국면이 이어진 반면, 타 유사사례인 한강사업, 금강사업, 영산강사업 등은 해당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가 기본방향에서 공감대를 이뤄 갈등이 두드러지게 표면화되지 않았다.(조선일보<http://www.chosun.com, 

검색일: 2023.06.30>․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검색일: 2023.06.30>을 근거로 재구성).

결국,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상이한 주장을 근거로 높은 수준

의 상호작용이 노출되는 등 두드러진 역동성이 나타난 반면, 타 유사사례는 기본틀에서 동일한 의견을 

공유하며 진행되었다는 점에, 특별한 갈등이 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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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당성은 사례주제가 이론주제의 거시적 및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의 도출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아울러,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에 각각 적용하여 

비교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본 사례들은 갈등주체의 수준이 유사하고, 높은 수준의 상호작

용을 지향하며, 1-3기의 시기별 구분 등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상호 간에 비교대상으로 적

절하다는 판단하에 동시에 선정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정된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그리고 수

정된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중 전자와 중자를 1단계 거시적 정

부 간 갈등유형으로 배치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조작화

하여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에 각각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면서, 정부 간 갈등유형 등에 있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이론적․정책적 함의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에서 법적인 용어는 지방자치단체(local autonomous entity)이지만 중앙정부

라는 명칭과의 균형성과 갈등주체로서의 동등성 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일관되게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

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정부로 명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정부 간 갈등의 개념

정부 간 갈등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합의하거나 정립된 정의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본 연

구에서는 조직 간 갈등, 옹호연합 간 갈등, 지방정부 간 갈등, 공공 간 갈등 등 유사개념을 활

용해 정부 간 갈등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Kingdon(1984)은 조직 간 갈등에 대해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을 정

책선도자가 결집시키고 정책의 창을 여는 순간 정책목표와 정책산출물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들이 높은 수준의 전략을 활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쟁취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비로소 창이 닫힐 때 갈등은 일단락되고 이전과는 다른 정책이 산출되는 것으로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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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tier(1988)는 옹호연합 간 갈등에 대해 옹호연합은 외적변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정한 

신념체계를 공유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옹호연합들은 정책학습 등 제 전략을 활용해 높은 수

준의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이러한 옹호연합 간 갈등은 정책중개자에 의

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기술했다.

박호숙(1996)은 지방정부 간 갈등에 대해 정책갈등으로 규정하면서 공익을 탐색하는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그에 관여된 행동주체들이 정책대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정의했다. 강성철･권경득･강인호･강문희 외(2006)는 지방정부 간 갈등에 대해 가

치, 지위, 권력, 희소자원 등을 둘러싸고 복수의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전체적인 

이익이나 다수의 공동이익보다는 각자의 권한과 이익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면화･

현재화된 상호 대립적･적대적 행동으로 기술했다. 그리고 장석준･허준영(2016)은 공공 간 갈

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 등 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 중앙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중앙(지방)정부와 국민 간에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유

발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사회･경제적 측면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정

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전술한 유사용어의 개념정의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정부 간 갈등(inter-governmental 

conflict)은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정

책방향에 대한 비양립성 등으로 인해 정책대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에

서 각 정부가 그들의 주장을 쟁취하기 위한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부 간 갈등을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 더 나아가 이들을 비교정책2)적 차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2.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의 의의

1) 개념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근본이 되는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그리고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반적으로 비교정책(comparative policy)은 일정한 기준변수를 제 정책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비교

하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도출한 후, 이를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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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강성철･권경득･강인호･강문희 외(2006) 17명, 총 

21명의 행정학자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이론으로서, 전체시기를 대변하는 거시적 갈등유형이

론이다. 본 갈등유형론은 갈등주체를 지방정부로 하여 이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나누고, 이를 근거로 광역과 광역 간 갈등, 광역과 기초 간 갈등, 기초와 기초 간 갈등의 3가

지 유형으로 조작화하여 전체정책의 유형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표 1> 참조).

<표 1>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구 분

갈등주체 A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갈등

주체 B
지방정부

광역

지방정부

광역과 
광역 간 갈등

기초

지방정부

광역과

기초 간 갈등

기초와 

기초 간 갈등

출처: 강성철･권경득･강인호･강문희 외(2006)

다만, 본 이론은 다원주의시대를 맞이하여 높아져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등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주제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에는 중앙정부를 반

영하여 중앙과 중앙 간 갈등(부처 간 갈등), 중앙과 광역 간 갈등, 중앙과 기초 간 갈등, 중앙

과 광역과 기초 간 갈등, 광역과 광역 간 갈등, 광역과 기초 간 갈등, 기초와 기초 간 갈등의 

7가지로 유형화하여 전체시기의 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을 조명하고자 한다.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역시 강성철･권경득･강인호･강문희 외(2006) 17명, 총 21

명의 행정학자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이론으로서, 전체시기를 대변하는 거시적 갈등유형이론

이다. 본 갈등유형론은 관할구역갈등, 사무권한갈등, 선호시설갈등, 기피시설갈등의 4가지로 

구분됐는데, 관할구역갈등(jurisdiction area conflict)은 주로 행정구역 경계, 부동산 환수 

등 관할구역과 관련된 정부 간 갈등을 의미하고, 사무권한갈등(administrative authority 

conflict)은 사업권, 인허가문제 등 사무권한과 관련된 갈등을 말하며, 선호시설갈등(PIMFY 

conflict)은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그리

고 기피시설갈등(NIMBY conflict)은 쓰레기처리장, 정신병원, 화장장 등 비선호시설을 유치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갈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전체시기의 대

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Zafonte & Sabatier(1998)가 제시

한, 전체시기가 아닌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을 조명한 본 분야에 흔치 않은 이론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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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축의 이해관계는 정책방향에서 상당부분 일치하는 연대, 상당부분 불일치하는 분산으로 

구분하였고, 세로축의 상호의존성은 갈등당사자인 정부 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높

은 수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낮은 수준으로 분류했다. 이를 근거로 4가지 유형을 도출

할 수 있는데, 강한 협력관계는 협의체 속에서 정책방향에 있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서 

정부 간 조직적 협력관계를 의미하고, 약한 협력관계는 협의체가 없는 조직 밖에서 정책방향

에 있어 일치하는 것으로서 정부 간 비조직적인 협력관계를 말하며, 강한 갈등관계는 협의체

는 있지만 그 안에서 정책방향에 있어 상당부분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정부 간 높은 수

준의 적대적 상호작용을 하거나 협의체 탈퇴･불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약한 갈등관

계는 협의체가 없는 조직 밖에서 정책방향에 불일치하는 것으로서 정부 간 적대적 상호작용

을 지향한다(<표 2> 참조).

<표 2>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구 분
이해관계

연대(congruent) 분산(divergent)

상호의존성
높은 수준 강한 협력관계 강한 갈등관계

낮은 수준 약한 협력관계 약한 갈등관계

출처: Zafonte & Sabatier(1998)

다만, 본 이론은 상호의존성과 이에 따른 높은 수준･낮은 수준의 용어가 모호하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분산이면서 상호의존성이 낮은 수준인 경우에도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사례처럼 복수의 적대적 상호작용 등 강한 갈등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주제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에는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

다. 즉, 명확성차원에서 상호의존성을 협의체로 하고 높은 수준･낮은 수준은 존재･부재로 대

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에 맞게 분산과 부재의 유형에는 강한 갈등관계를 추가로 반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전술한 수정된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

론, 그리고 수정된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모두 반영하여 본 

저자가 자체적으로 고안한 것이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이다.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M-M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theory)은 1단계로 전체시기를 나타내는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분석하고, 2단계는 세부시기를 나타내는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조

명하는 이론으로서, 거시적(Macroscopic)의 M과 미시적(Microscopic)의 M을 반영하여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으로 명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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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본 갈등유형론은 1단계에서 가로축에는 수정된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

론을 배치하고, 세로축에는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반영하여 총 28개의 거시적 정

부 간 갈등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데, 관할구역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간 갈등은 주무

부처가 관할구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갈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여, 이를 제

외한 27개 유형으로 접근했다.

한편, 1단계에서 전체시기에 대한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도출한 후, 2단계에서는 수

정된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배치하여 4가지 유형으로 정책의 

세부시기에 대한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분석하여, 본 분야에 있어 입체적인 정체성을 제

고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의 구조도

1단계 : 거시적(MAcroscopic-전체시기) 정부 간 갈등유형

구 분

갈등주체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간

갈등

(부처 간 갈등)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간 갈등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중앙과 

광역 간

갈등

중앙과 

기초 간

갈등

중앙과 

광역과 기초 

간 갈등

광역과

광역 간

갈등

광역과

기초 간

갈등

기초와 

기초 간

갈등

갈등

대상

관할구역

갈등

MA-
IV형

MA-
VIII형

MA-
XII형

MA-
XVI형

MA-
XX형

MA-
XXIV형

사무권한

갈등

MA-
I형

MA-
V형

MA-
IX형

MA-
XIII형

MA-
XVII형

MA-
XXI형

MA-
XXV형

선호시설

갈등

MA-
II형

MA-
VI형

MA-
X형

MA-
XIV형

MA-
XVIII형

MA-
XXII형

MA-
XXVI형

기피시설

갈등

MA-
III형

MA-
VII형

MA-
XI형

MA-
XV형

MA-
XIX형

MA-
XXIII형

MA-
XXVII형

2단계 : 미시적(MIcroscopic-세부시기) 정부 간 갈등유형 

구 분
이해관계

연대(congruent) 분산(divergent)

협의체

존재
MI-I형 :

강한 협력관계
MI-III형 :

강한 갈등관계

부재
MI-II형 :

약한 협력관계
MI-IV형 :

약한 또는 강한 갈등관계

출처: 강성철･권경득･강인호･강문희 외(2006), Zafonte & Sabatier(1998)를 근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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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성

전술한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의 차별성을 4가지 측면에서 좀 더 조명해보면, 갈등주체

와 갈등대상을 활용하여 시기별 구분이 아닌 전체차원의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나타내는 갈

등유형의 거시적 도출3)의 경우,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주체적 입장에서만 전체적

인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

유형론 역시 대상적 측면에서만 전체적인 유형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

타낼 수 있으며,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간 갈등 등 갈등주체와 관할구역갈등 등 갈등대상을 활용한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

이 조작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M-M 정부 간 갈등유

형론은 부처 간 갈등 등 갈등주체와 사무권한갈등 등 갈등대상을 모두 반영하여 전체적인 정

부 간 갈등유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갈등

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과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본 연구의 이론주제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의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에 일부 부합되고,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부재한 반면,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당연히 

부합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와 협의체를 활용하여 전체차원이 아닌 시기별 구분을 지향하는 정부 간 갈등유형

의 미시적 도출4)의 경우,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과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은 연대행태 등의 이해관계와 존재행태 등의 협의체를 메트릭스화하여 유형화한 후 시기별 

분석을 지향하는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의 경우는 시기별 유

형으로 미시적 갈등유형을 나타내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주

제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분산행태 등의 이해관계와 부재행태 등의 협의체를 적용하

여 시기별 유형분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과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M-M 정부 간 갈등유형

론의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에 부재한 반면,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마땅히 부

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정부 간 갈등유형의 거시적+미시적 도출을 모두 나타내는 정부 간 갈등유형의 입체

3) 정부 간 갈등유형의 거시적 도출은 실질적으로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의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의미한다.

4) 정부 간 갈등유형의 미시적 도출은 실질적으로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의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말한다.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활용한 정부 간 갈등 비교 분석  77

적 도출5)의 경우,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광역과 기초 간 갈등 등 갈등주체에만 

한정되어 있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선호시설갈등 등 갈등대상에만 국한 되어 

있는 등 거시적 유형에만 일부 조작화되어 있다. 그리고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의 경우는 이해관계의 연대․분산 등을 활용하여 시기별 미시적 유형에만 한정되

어 있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갈등주체

와 갈등대상을 활용하여 전체국면을 조명하는 거시적 접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와 협의체를 

적용하여 시기별 갈등을 분석하는 미시적 도출도 나타내고 있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의 1+2단계 

거지적․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에 부재한 반면,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물론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복잡한 정부 간 갈등행태를 유형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시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정부 간 갈등의 정체성 도출의 경우,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3개 유

형,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과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4개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시대에 예측이 쉽지 않은 중앙정부․광역지방

정부․기초지방정부 간 변화무상한 갈등행태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반면,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기존 이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108(1단계 27×2단계 4)개 

유형이라는 점에서 놓칠 수 있는 복잡한 정부 간 갈등행태를 최대한 반영시켜 정체성을 제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전체시기의 갈등행태를 조명하는 거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세부시기를 분석하는 미시적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고, 복잡한 정부 간 갈등행태

에 있어 논리적 정체성을 최대한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유사이론과는 일정부분 차별

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표 3> 참조).

5) 정부 간 갈등유형의 입체적 도출은 실질적으로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의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뿐만 아니라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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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의 차별성

구 분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정부 간 갈등유형의 

거시적 도출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1단계)

중간 수준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1단계

일부 부합)

중간 수준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1단계

일부 부합)

낮은 수준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1단계

부재)

높은 수준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1단계

부합)

정부 간 갈등유형의 

미시적 도출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2단계)

낮은 수준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2단계
부재)

낮은 수준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2단계
부재)

높은 수준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2단계
부합)

높은 수준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2단계

부합)

정부 간 갈등유형의

입체적 도출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1+2단계)

낮은 수준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1+2단계
부재)

낮은 수준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1+2단계
부재)

낮은 수준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1+2단계
부재)

높은 수준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 

1+2단계

부합)

정부 간 

갈등의

정체성 도출

(유형 수)

낮은 수준
(3개 유형)

낮은 수준
(4개 유형)

낮은 수준
(4개 유형)

높은 수준

(108개 유형)

3. 정부 간 갈등 관련 선행연구

정부 간 갈등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조명하여 한국의 정부 간 갈등에 현실감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국내연구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정빈(2007)은 님비와 핌피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간 갈등관리전략을 

조명했다. 분석결과, 님비사례인 천안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갈등과 핌피사례인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 갈등의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지방정부 간 갈등해소를 위한 관리전략은 갈등의 역

기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보다 규범적이면서 부의 외부효과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즉, 공공재를 둘러싼 갈등은 원천적인 예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관리전략이 중요한데,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재의 문제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제3자 중재와 같은 관리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길수(2009)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간 갈등의 

성공적인 조정전략에 대해서 조명했다. 분석결과, 상류지역인 임실군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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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데, 군 면적의 46%가 개발제한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실군과 지역주민들은 1999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반대를 했고, 2008년에는 물 이용금 부과수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

구한 반면, 정읍시와 김제시는 깨끗한 물의 확보와 주민의 부담가중을 들어 반대함으로써 갈

등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갈등에 대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비용-편익구조를 

조정하여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간 갈등의 성공적인 조정전략은 공식적

인 제3자의 중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강원(2011)은 국책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관리를 위한 처방전략에 

대해서 조명했다. 분석결과, 국책사업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 간 갈등관리를 위한 근본적 처방

전략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 참여와 협의구조 제도화, 중앙정치와 결부된 

지방자치의 최소화, 감정과 불신의 문제 해소, 정치논리와 괴리된 국책사업 추진, 미래지향적 

타당성･일관성･공정성 지향,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관리 체계의 제도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충식･진영빈(2012)은 이명박정부의 스마트워크 추진정책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

부 간 갈등요인을 조명했다. 분석결과, 스마트워크 추진정책의 주요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갈등요인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기능의 부처 간 분할 때문인데, 

양 부처의 갈등은 제도적 기반 선점을 통한 관할권 확보경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 요인을 

제시했다. 

이지호(2013)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둘러싼 중앙정부 간 정책갈등의 처방적 대

안을 조명했다. 분석결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은 국무총리

실에서 시도했으나, 이명박정부의 임기가 다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이

관되었다. 이는 정부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실이 중앙정부 

간 첨예한 이해대립의 조정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조정기능은 현행 권력구조에 맞게 대통령 중심의 정책조정체계를 갖출 필요

가 있다고 제시했다. 

신봉호(2016)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및 갈등구조가 지방재정 지출구조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조명했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지수가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복지재

정 대비 경제분야 재정지출의 비중은 높아지고, 재정분권도가 높아질수록 복지재정 대비 경제

분야 재정지출의 비중은 낮아지며, 로비지출에 대한 기대 벌금율이 높아지면 복지재정 대비 경

제분야 재정지출의 비중은 낮아지고,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같을 경우 광역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대비 경제분야 재정지출의 비중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홍준현(2016)은 정부 간 관계의 유형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의 속성

을 조명했다. 분석결과, 그 범위로 김영삼정부부터 이명박정부까지로 설정했으며, 중앙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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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 수직적 정부 간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즉, 수직적 정부 간 갈등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김대중정부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했고, 분리권위모형의 정부 간 관계에서 발생

하는 갈등이 점차 증가했으며, 정부 간 갈등의 내용 측면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았고, 정부 간 갈등의 성격별 분석에 있어서 분리권위모형에서는 이익갈등이 높은 비

율을 보였으며, 정부 간 관계와 갈등의 변화형태를 살펴본 결과 과거에는 포괄권위모형에서 

점차 분리권위모형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표 4> 정부 간 갈등 관련 선행연구의 종합6)

구 분

분석범위

중앙범위
중앙범위+

지방범위
지방범위

분석

방법

요인방법
정충식･진영빈

(2012)
신봉호
(2016)

-

처방방법
이지호
(2013)

이강원
(2011)

김길수
(2009) 임정빈

(2007)
비교방법 - -

본

연구

-

유형방법 -
하지만･홍준현

(2016)
-

<표 4>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는 분석범위에 있어 중앙･중앙+지방･지방범

위,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요인･처방･비교･유형방법 등을 시도하며, 본 분야에서 나름대로 의

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분석범위의 중앙범위+지방범위와 분석방

법의 비교･유형방법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정

부분 차별성을 갖는다. 아울러, 이론주제로서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과 사례주제로서 서울

청년수당･경남낙동강사업을 결합시키고 있는 기존연구도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좀 더 차

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6) 분석범위에 있어 갈등주체에 초점을 맞춰 중앙정부 간 갈등은 중앙범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은 

중앙범위+지방범위, 지방정부 간 갈등은 지방범위로 설정한 것이고,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춰 요인방법, 처방방법(해법도출에 초점), 비교방법, 유형방법으로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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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분석틀

전술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분석틀을 구성해보면 <그림 2>와 같다.

즉,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에 각각 적용하여 이

들을 비교하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도출한 후, 이를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

이다.

<그림 2> 분석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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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활용한 정부 간 갈등 비교 분석

본격적으로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활용하여 정부 간 갈등을 비교 분석하기 전에 본 

연구의 사례주제인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의 의의를 개념, 추진경과 등으로 간

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의 의의

1)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의의

서울청년수당사업(Seoul youth allowance work)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진로에 대한 자기설계를 가진 청년을 선발해, 초기기준 6

개월 이내에서 매월 50만원의 활동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아래 추진하는 복지사업이다.

한편,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조명해보면 2015년 11월 5일 서울시는 미취

업 청년들에게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청년수당사업을 발표하게 

되고, 서울시의회는 청년수당 예산을 의결하게 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에 대해 중

앙정부와 협의대상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의결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요구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본 사업은 협의대상이 아니라며 재의요구 지시를 거절하게 된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청년수당시범사업 대상자 2,831명에게 첫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

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2017년 서울청년수당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재추진하기로 하고, 결국 2017년 4월 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에 대한 절충안을 수용하면서 서울시가 환영 발표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정부 간 갈등은 마무리국면에 이르게 된 것이다(<표 5> 참조). 

<표 5>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추진경과

일 자 주요내용

2015.11.05 서울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수당사업 발표 

2015.12.22 서울시의회, 청년수당 예산의결

2015.12.30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서울시의회 예산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2016.01.06 서울시,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 거절

2016.08.03 서울시, 청년수당시범사업 대상자 2,831명에 첫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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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검색일: 2017.07.05-06>,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검색일: 2017.07.06-07>,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 검색일: 2017.07.07-08>를 근거로 
구성.

참고적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명확성을 제고

하기 위해 서울청년수당사업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2) 경남낙동강사업의 의의

경남낙동강사업(Gyeongsangnam-do Nakdonggang work)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

강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경상남도에 위치한 낙동강 등의 홍수예방과 생태복원을 내걸고 주

변에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추진한 토목사업이다.

한편, 경남낙동강사업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조명해보면 2008년 12월 15일 대통령직속 국

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낙동강 등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하게 되고, 국토해양부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낙동강사업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김두관 경남지사당선자는 기자회

견에서 낙동강사업 등 4대강사업은 계획과는 다르게 국민의 세금만 낭비시키는 비효율적 사

업이라며 중앙정부에 사업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힌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사업

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라고 경상남도에 공문을 발송하게 되지만, 오히려 경상남도(낙

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낙동강사업 구간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며 공사를 중단해야 한

다고 경남도지사에게 의견을 내놓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사업의지가 없다며 대행

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역공을 펼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사업권 회수 시 법률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대응을 이어

갔다. 결국, 2010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에 낙동강사업권 회수결정을 통보함으

로써 높은 수준의 정부 간 갈등을 안고 일단 마무리된 것이다(<표 6> 참조).

일 자 주요내용

2016.08.04 보건복지부, 서울청년수당 지급 직권취소 결정

2016.12.26 서울시, 2017년 서울청년수당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재추진하기로 결정

2017.04.07 보건복지부, 서울청년수당사업 절충안 수용･서울시, 환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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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남낙동강사업의 추진경과

일 자 주요내용

2008.12.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통령 직속), 낙동강 등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의결

2009.06.08 국토해양부, 낙동강사업 등 마스터플랜 발표

2010.06.03 김두관 경남지사당선자, 중앙정부에 낙동강사업 등 4대강사업 중단 요구

2010.07.29 국토해양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라고 공문 발송

2010.09.30 경상남도(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낙동강사업 구간에 불법폐기물로 인해 공사중단 요구 

2010.10.06 국토해양부, 대행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발표

2010.10.27 경상남도, 낙동강사업권 회수 시 법률적 대응 등 모든 조치 취할 것

2010.11.15 국토해양부, 경상남도에 낙동강사업권 회수결정 통보

출처: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검색일: 2017.07.05-06>,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검색일: 2017.07.06-07>,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 검색일: 2017.07.07-08>를 근거로 
구성.

2.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활용한 정부 간 갈등 비교 분석

전술한바와 같이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두 사업에 적용하여 정부 간 갈등을 비교 분

석하고자 한다. 먼저, 1단계 전체시기를 대상으로 다루는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조명한 

후, 2단계 세부시기로 접근하는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1단계) 비교 분석

(1) 서울청년수당사업

서울청년수당사업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에 있어 갈등주체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서

울시 등 광역지방정부로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갈등으로 

고찰할 수 있다.

그리고 갈등대상을 살펴하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과 협의해야 한다”(법제처<http://www.moleg.go.kr, 검색일: 2017.07.09>를 근거로 재구

성)는 내용을 언급하며 청년수당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청년수당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협의대상

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업 자체가 기존 일자리사업이며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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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대응했다(조선일보<http://www.chosun.com, 검색일: 

2017.07.07>를 근거로 재구성).

즉, 서울시가 청년수당사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협의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이분법적 갈등으

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서울청년수당사업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대상은 거시적으로 볼 때, 사

무권한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경남낙동강사업

경남낙동강사업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에 있어 갈등주체는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와 경상

남도 등 광역지방정부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역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갈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갈등대상을 고찰해보면,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가 4대강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사업에 대해 김두관경남지사가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했고, 현장의 장비투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사업의지

가 없는 것으로 보여 경상남도의 낙동강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검색일: 2017.07.08>을 근거로 재구성)인 반면, 경상남도는 “천

재지변, 전쟁, 예산문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경상남도<http://www.gyeongnam.go.kr, 검색일: 2017.07.10>를 근거로 

재구성)고 규정한 업무대행협약을 들어 사업권을 반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즉, 경상남도가 낙동강사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는 사업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상남도는 사업권 회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이분법적 갈등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경남낙동강사업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

대상 역시 거시적으로 볼 때, 사무권한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소결론

전술한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을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비교 분

석한 결과, 세부적인 실제 주체와 대상은 다르지만 모두 사무권한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와 광역지방정부 간 갈등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은 두 사업 모

두 MA-V형으로 도출되었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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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 비교 분석

서울청년수당사업 구 분 경남낙동강사업

중앙과 광역 간 갈등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 갈등)

갈등주체
중앙과 광역 간 갈등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 간 갈등)

사무권한갈등

(서울청년수당사업권)
갈등대상

사무권한갈등

(경남낙동강사업권)

MA-V형 갈등유형 MA-V형

2)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2단계) 비교 분석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의 비교 분석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상호작용을 근거로 갈등

유형이 도출된다. 한편, 2단계에서는 시기별 구분을 착수기, 반격기, 종결기로 대별했는데, 착

수기는 특정주체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고, 반격기는 착수하는 사업에 대해 

다른 주체가 반대전략을 행사하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사업진행이 난관에 봉착하는 시

기이며, 종결기는 이해당사자 간 절충이든 일방이든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정책형성과

정이 마무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사업의 시기별 구분기준은 촉발기제와 정책

산출로 이루어지는데, 촉발기제는 특정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을 의미하고 정책

산출은 마무리를 나타내는 지배적인 이슈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시기명의 정체성은 정책산

출에 따라 좌우된다.

(1) 착수기

① 서울청년수당사업(2015.11.05-2016.01.06)

착수기에 있어서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시작은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수당사업을 발표한 시점이다(2015.11.05, 촉발기제). 이에 대

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신규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대상이라며 강하게 반발

하지만(2015.11.05), 서울시는 청년수당사업에 대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 일자리사업이라

는 점에서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게 된다(2015.11.05). 이렇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에 대해 협의할 것을 공문 요구하게 되고(2015.11.12), 고용노동부는 서울청년수당

사업이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2015.11.17) 등 중

앙정부가 입체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 검색일: 2017. 

07.09>를 근거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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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7)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청년수당사

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2015.12.21), 더 나아가 서울청년수당을 위한 예산 90억원도 가

결시킴으로써(2015.12.22), 본 사업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을 보태게 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령을 위반한 청년수당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예산가결은 위법

이라며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하게 된다(2015.12.30). 하지만,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재

의요구 지시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절을 하게 되고(2015.01.06, 정책산

출), 이에 따라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추진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된다(조선일보<http://www. 

chosun.com, 검색일: 2017.07.09>를 근거로 재구성).

<그림 3> 착수기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상호작용 행태8)

7) 여기서 서울시의회는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의미하는데, 현 박원순서울시장과 같은 정당이고, 

기본적으로 서울청년수당사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8) 갈등당사자가 적지 않지만 연구의 집중도를 위해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로 압축하여 제시했으며, 표시 은 강한 갈등관계, 은 약한 갈등관계, 

은 강한 협력관계, 은 약한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전술한 사항은 이후 시기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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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사항을 근거로 착수기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광역지방정부는 청년수당사업권에 대한 협의

대상과 협의비대상이라는 이분법적 정책방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쟁취하

기 위해 정당이 다른 부분을 고려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동등차원9)에서 높은 수준의 

적대적 상호작용을 펼치며 강한 갈등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착수기 서울청년수당사업

의 정책산출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를 거절한 것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무게중심은 일단 서울시 등 광역지방정부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② 경남낙동강사업(2008.12.15-2009.06.08)

착수기에 있어서 경남낙동강사업의 시작은 대통령직속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낙동강 등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한 시점이다(2008.12.15, 촉발기제). 이를 기점으로 4대강

정비사업의 기공식이 열리게 되고(2008.12.29), 이에 발맞춰 국토해양부는 4대강살리기기획

단을 발족하게 되며(2009.02.05), 더 나아가 좀 더 체계적으로 낙동강사업 등 4대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로 확대개편을 하게 된다(2009.04.15). 이어 국토해양부

는 4대강정비사업이 홍수예방과 생태복원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용역 중간 발표회(2009.04.27), 12개 시도 설명회(2009.05.07-19), 

전문가그룹 자문(2009.05.14-15),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토론(2009.05.21-22), 그리고 공

청회(2009.05.25)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검

색일: 2017.07.10>을 근거로 재구성).

이에 대해 낙동강사업에 대한 대행사업권을 갖게 되는 광역지방정부인 경상남도는 본 사업

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게 된다. 실제로, 김태호경남지사는 2009년 신년사에서 “정부

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4대강정비사업의 선도사업인 낙동강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모델케이스가 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게 하며, 더불어 낙동

강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낙동강 물길 살

리기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정부계획에 반영시키겠다”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2009.01.01).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의 낙동강사업 등 4대강정비사업에 전방위적

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2009.01.01-06.08). 결국,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에 낙동강사업권을 

대행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게 되고(2009.06.08, 정

책산출), 이에 따라 경남낙동강사업의 추진은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된다(한국일보<http:// 

9) 본 시기의 광역지방정부인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공법인으로서, 특히 대통령과 정당소속 

등이 달라 중앙정부와 동등한 차원을 견지하려는 입장이다. 전술한 사항은 두 사업의 반격기와 종결기에

서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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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com, 검색일: 2017.07.11>를 근거로 재구성).

<그림 4> 착수기 경남낙동강사업의 상호작용 행태

전술한 사항을 근거로 착수기 경남낙동강사업의 상호작용을 조명해보면,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등 광역지방정부는 경남에 낙동강사업권을 부

여하는 부분에 대해 낙동강정비와 지역균형발전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치된 정책

방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비조직적인 느슨한 협력관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라는 것으로 인해 동

등차원의 협력이라기보다는 국토해양부에 일방적으로 종속10)되어 지원하는 약한 협력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착수기 경남낙동강사업의 정책산출은 국토해양부가 낙동강사업 등 마

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무게중심은 일단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10) 본 시기의 광역지방정부인 경상남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공법인이지만, 대통령과 정당소속이 

같아 관선처럼 중앙정부와 종속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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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격기

① 서울청년수당사업(2016.01.06-2016.08.04)

반격기에 있어서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시작은 착수기의 정책산출인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를 거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2016.01.06, 촉발기제). 이에 대해 보건복지

부는 청년수당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반드시 협

의를 전제로 해야 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서울시의회의 청년수당예산 가

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된다(2016.01.14,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 검

색일: 2017.07.12>를 근거로 재구성).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청년수당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서와 2016년 서울청년수당사업계획서

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 청년수당사업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다(2016.03.07).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상자기준의 객관성 확보 미비, 취･창

업항목으로 연계하는 급여항목 미비,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미비, 성과지표 미비 등

의 사유를 들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2016.05.26).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일정부분 수

정된 2016년 2차 계획서를 제출하여(2016.06.10),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게 되는데, 역시 보

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의견을 개진한 부분 중 취･창업항목으로 연계하는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최종 부동의 의견으로 압박하게 된다(2016.06.30). 이러한 보건복

지부의 계속된 부동의 의견에 박원순서울시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동의할 수 없다며, 더 이

상 협의 없이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수당사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고

(2016.06.15･30), 이에 따라 본 시기의 청년수당사업협의체는 실질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검색일: 2017.07.11>를 근거로 재구성).

결국,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뒤로 한 채, 청년수당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모집계

획을 발표하게 된다(2016.06.30).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전제로 사업권을 행사해야 한

다는 점에서, 본 사업에 대해 즉각 중지할 것을 시정명령하기에 이른다(2016.08.03).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청년수당시범사업 대상자 2,831명에게 첫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2016.08.03), 이들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시범

사업에 따른 수당지급에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강경책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게 된

다(2016.08.04, 정책산출). 이에 따라 청년수당사업의 추진은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한겨

레신문<http://www.hani.co.kr, 검색일: 2017.07.12>을 근거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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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반격기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상호작용 행태

전술한 사항을 근거로 반격기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청년수당사업협의

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광역지방정부는 협의를 수차례 

가졌지만, 급여항목･성과지표 등 청년수당사업권 행사내용에 대한 의견차이 등 이분법적 정

책방향만 노출했다. 즉, 자신들의 주장을 쟁취하기 위해 협의체 내에 정당이 다른 부분을 고

려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동등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적대적 상호작용을 펼치며 강한 

갈등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협의체는 절충된 협의내용 없이 갈등만 제고

시키는 역할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반격기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정책산출은 보건복지부가 전

격적으로 서울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직권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무게중

심은 일단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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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남낙동강사업(2009.06.08-2010.09.30)

반격기에 있어서 경남낙동강사업의 시작은 착수기의 정책산출인 국토해양부가 낙동강사업 

등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2009.06.08, 촉발기제). 이에 대해 김두관 경

남지사당선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에 낙동강사업 등 4대강정비사업은 부실공사로 인

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며 중단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히게 되고(2010.06.03), 경남

도지사 인수위 역시 낙동강사업에 대한 반대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는

(2010.06.10) 등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의 4대강정비사업 추진에 처음으로 반격을 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자 청와대는 경상남도가 낙동강사업에 대해 끝까지 반대한다면 해당구간에 

대해서 사업권회수 등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고(2010.06.15), 더 나아가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사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공문발송하는

(2010.07.29) 등 중앙정부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편, 경상남도의 낙동강사

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공식입장 요구는 그 결과에 따라 경남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와 관련

이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 검색일: 2017.07.13>를 근거로 

재구성).

이렇게 되자 경상남도는 산하에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활동결과가 도출될 때

까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공식입장 관련 통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2010.08.02),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권이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 낙동강사업 지연을 통해 사업중단을 하기 

위한 수단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가 낙동강사업에 대해서 희망사항 등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4대강정비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할 수는 없다며 제동을 걸게 된다

(2010.08.09).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낙동강사업 구간에 불법

폐기물이 300만에서 500만톤 정도가 매립되어 있다며 공사중단을 도지사에게 요구함으로써

(2010.09.30, 정책산출), 경남낙동강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조선일보<http://www. 

chosun.com, 검색일: 2017.07.13>를 근거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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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반격기 경남낙동강사업의 상호작용 행태

전술한 사항을 근거로 반격기 경남낙동강사업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협의체가 부재한 상

황에서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등 광역지방정부는 낙동강사업권에 대해 회수의

지 및 회수불가라는 이분법적 정책방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쟁취하기 위

해 소속이 다른 부분을 고려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동등차원을 근거로 높은 수준의 

적대적 상호작용을 펼치며 강한 갈등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반격기 경남낙동강사업의 

정책산출은 경상남도(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낙동강사업 구간에 불법폐기물 매입으로 인해 

공사중단를 도지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국면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무게중심은 일단 경상

남도 등 광역지방정부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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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결기

① 서울청년수당사업(2016.08.04-2017.04.07) 

종결기에 있어서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시작은 반격기의 정책산출인 보건복지부가 서울청년

수당 지급에 대해 직권취소를 결정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2016.08.04, 촉발기제). 이에 대

해 서울시는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

원에 제소를 하기에 이른다(2016.08.19).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협의절

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에서 직권취소는 당연한 것이며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다(2016.08.19). 한편, 서울시의회11)는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에 대해 철회 촉구 결

의안을 발의하여 서울시의 청년수당 추진에 힘을 보태게 된다(2016.08.22,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검색일: 2017.07.15>을 근거로 재구성).

이러한 갈등상황이 지속되면서, 2017년 청년수당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

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고(2016.12.26), 보건복지부 

역시 관계공무원과의 전화면접조사12) 결과, 서울시와 강한 갈등관계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

해 빠른 해결을 원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수당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서와 

이전보다 수정된 2017년 서울청년수당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와 서울시 간 청년수당사업협의체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다(2017.01.05). 협의체 내에서는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최근까지 문제가 되었던 취･창업항목으로 연계하는 급여항

목, 성과지표 등에서도 의견접근을 보게 된다. 즉,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대상자기준의 객관

성 확보는 미취업기간과 부양자를 고려한 중위기준소득 150% 이하, 취･창업항목으로 연계하

는 급여항목에서는 구직활동 관련 항목으로 제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에서는 구

직활동 및 지출내역을 기록한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그리고 성과지표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시험응시 횟수로 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 절충된 접근을 보기에 이른다

(한국일보<http://hankookilbo.com, 검색일: 2017.07.16>를 근거로 재구성).

결국,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청년수당사업에 대한 절충안을 수용한다는 입장

을 밝히게 되고, 서울시 역시 보건복지부의 수용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냄으로써(2017.04. 

07, 정책산출), 서울시의 사업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조선일보<http://www.chosun. 

11) 여기서 서울시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하는데, 현 박원순시장과 같은 정당이고, 기본적으

로 서울청년수당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12) 이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는 보건복지부의 관계공무원 2명과 2017년 7월 17-18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여타 사항은 그들의 요구로 미공개하고자 한다.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활용한 정부 간 갈등 비교 분석  95

com, 검색일: 2017.07.15>를 근거로 재구성).

<그림 7> 종결기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상호작용 행태

전술한 사항을 근거로 종결기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청년수당사업협의

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광역지방정부는 수차례 협의를 

가졌고, 문제가 되었던 급여항목･성과지표 등에 대해서도 절충적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에 따

라 서울시의 사업권 행사에 있어서도 동일한 정책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협의체 내에 

정당이 다른 부분을 고려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동등차원에 근거해 조직적인 협력관

계로 전환된 것이다. 즉, 대면협의 등 청년수당협의체는 절충된 협의내용을 도출하고 강한 협

력관계를 지향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종결기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정책산출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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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가 청년수당사업에 대한 절충안을 수용하고 서울시가 환영 발표를 함으로써, 최종적

으로 무게중심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중앙정부에 모두 윈윈(Win-Win)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② 경남낙동강사업(2010.09.30-2010.11.15)

종결기에 있어서 경남낙동강사업의 시작은 반격기의 정책산출인 경상남도(낙동강사업특별위

원회)가 낙동강사업 구간에 불법폐기물이 다량 매립되어 있다며 공사중단을 도지사에게 요구

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2010.09.30, 촉발기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의 낙동

강사업권을 2010년 10월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히고(2010.10.06), 더 나아가 낙동강은 국가

하천으로서 경남의 반대입장과 무관하게 사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나타내는(2010.10.15) 등 경

상남도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총 공세를 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도 낙동강사업권 회수 

시 법률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모드를 이어가게 된다(2010.10.27, 한겨레

신문<http://www.hani.co.kr, 검색일: 2017.07.18>을 근거로 재구성).

하지만 이러한 갈등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낀 갈등당사자들이 절충을 모색하기 위해 낙동강

사업협의체를 만들게 되는데, 먼저, 낙동강 1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와 경상남도(정무부지사) 간 담판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업의지가 없

다면 낙동강사업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 대(對) 이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

하겠다는 주장 등 이들 간 높은 수준의 적대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절충안은 무산되기에 이르

고(2010.11.04), 더 나아가 국토해양부와 경남권 광역지방정부(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등) 

간 낙동강사업협의체에서는 김두관지사가 아예 불참함으로써(2010.11.08), 낙동강사업권 등을 

둘러싼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한국일보<http://hankookilbo. 

com, 검색일: 2017.07.19>를 근거로 재구성).

이렇게 되자,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에 낙동강사업권에 대한 회수결정을 전격적으로 통보

하게 된다(2010.11.15, 정책산출). 즉,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낙동강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며, 이에 따라 대행공사 협약을 맺고 있는 

1조 2천억원 규모의 낙동강사업권(낙동강 6-15공구, 남강 47공구, 황강 48공구, 섬진강 2공

구 등 13곳 관련 사업권)이 경상남도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된 것이다(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검색일: 2017.07.17>을 근거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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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종결기 경남낙동강사업의 상호작용 행태

전술한 사항을 근거로 종결기 경남낙동강사업의 상호작용을 조명해보면, 낙동강사업협의체

가 있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등 광역지방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낙동강사업권 등을 둘러싼 의견차이 등 이분법적 정책방향만 노출했다. 즉, 자신들

의 의견을 쟁취하기 위해 협의체 내에서 높은 수준의 적대적 상호작용을 펼치며 강한 갈등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정 속에서 낙동강사업협의체는 절충점 도출 등의 성과 없

이 갈등만 높이는 역할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종결기 낙동강사업의 정책산출은 국토해양부

가 경상남도에 낙동강사업권 회수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무게

중심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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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전술한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을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비교 분

석한 결과, 착수기의 경우 전자는 MI-IV형 강한 갈등관계인 반면, 후자는 MI-II형 약한 협력

관계로 나타났고, 반격기의 경우 전자는 MI-III형 강한 갈등관계인 반면, 후자는 MI-IV형 강

한 갈등관계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종결기의 경우 전자는 MI-I형 강한 협력관계인 반면, 후자

는 MI-III형 강한 갈등관계로 나타난 것이다(<표 8> 참조).

<표 8>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 비교 분석

서울청년수당사업 구 분 경남낙동강사업

분산 이해관계
착

수
기

이해관계 연대

협의체 부재부재 협의체

갈등유형
MI-II형:

약한 협력관계
MI-IV형: 

강한 갈등관계
갈등유형

분산 이해관계
반

격
기

이해관계 분산

협의체 부재존재 협의체

MI-III형:
강한 갈등관계

갈등유형 갈등유형
MI-IV형:

강한 갈등관계

연대 이해관계
종

결
기

이해관계 분산

협의체 존재존재 협의체

갈등유형
MI-III형:

강한 갈등관계
MI-I형:

강한 협력관계
갈등유형

3. 분석의 종합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활용해서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 등 정부 간 갈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 <표 9>와 같은 내용이 종합적으로 도출되었다.

즉, 서울청년수당사업의 핵심적 갈등당사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인 가운데, 이들 간 1단

계(MA-V형)+2단계(MI-IV･III･I형)의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이 도출된 반면, 경남낙동강

사업은 핵심적 갈등당사자가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인 상황에서, 이들 간 1단계(MA-V형)+2

단계(MI-II･IV･III형)의 갈등유형론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1단계는 동일했지만 2단계에서

는 시기별로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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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활용한 정부 간 갈등 비교 분석 종합

서울청년수당사업 구 분 경남낙동강사업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핵심적

갈등당사자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

서울시 착수기의 주체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반격기의 주체 경상남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절충) 종결기의 주체 국토해양부(일방)

서울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수당사업 발표 

촉발
기제 착수기의 

촉발기제,
정책산출,
무게중심

촉발
기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통령 직속), 

낙동강 등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의결

서울시,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 거절

정책

산출

정책

산출

국토해양부, 낙동강사업 등

마스터플랜 발표

서울시 등 
광역지방정부

무게
중심

무게
중심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

서울시,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 거절

촉발
기제

반격기의 
촉발기제,
정책산출,

무게중심

촉발
기제

국토해양부, 낙동강사업 등
마스터플랜 발표

보건복지부, 서울청년수당 지급 

직권취소 
결정

정책
산출

정책
산출

경상남도(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낙동강사업 구간에 불법폐기물로 
인해 공사중단 요구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무게

중심

무게

중심

경상남도 등 

광역지방정부

보건복지부, 서울청년수당 지급 
직권취소 

결정

촉발
기제

종결기의 
촉발기제,
정책산출,

무게중심

촉발
기제

경상남도(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낙동강사업 구간에 불법폐기물로 

인해 공사중단 요구

보건복지부, 서울청년수당사업 
절충안 수용･

서울시, 환영 발표

정책
산출

정책
산출

국토해양부, 경상남도에 
낙동강사업권 

회수결정 통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광역지방정부

무게
중심

무게
중심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

MA-V형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
MA-V형

MI-IV형:

강한 갈등관계
착수기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

착수기
MI-II형:

약한 협력관계

MI-III형:
강한 갈등관계

반격기 반격기
MI-IV형:

강한 갈등관계

MI-I형:
강한 협력관계

종결기 종결기
MI-III형:

강한 갈등관계

1단계(MA-V형)+

2단계(MI-IV･III･I형)

종합적

M-M 정부 간 갈등유형

1단계(MA-V형)+

2단계(MI-II･IV･III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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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에 적용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기존 갈등이론에 비해 연구의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두 가지 사례에 적용한 결과 본 이론의 타당성이 어느 정

도 검증되었는데, 이를 통해 기존 이론 대비 연구의 확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이론인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과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등은 거시적 측면

으로만 접근하고 있고,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등은 미시적 부분

으로만 분석하고 있으나 본 이론은 거시적 관점뿐만 아니라 미시적 측면으로까지 분석을 확

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3개 유형으로 구성된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4개 유형인 갈

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과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에 비해 

본 이론은 108개 유형으로 접근하고 있어 연구에 있어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

둘째, 이해당사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적절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 문제를 탐색하고,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협

력적 거버넌넌스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착수기와 경남낙동

강사업의 반격기의 경우 협의체가 부재하여 높은 수준의 갈등비용이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협의체 구성 등 정책중개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한편, 서울청년수당사업의 반격기와 경남낙

동강사업의 종결기의 경우 일정한 협의체가 존재하여 상호의존성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한치

의 양보도 없는 상황으로 인해 해당 시기 갈등관리가 실패로 끝났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협치의 협의체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차후 유사정책추진 시 비교․발전 측면의 정책수단이 더욱더 요청된다는 것이다.

즉, 과거 역사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도출하듯이,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

업의 비교를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청년수당사업은 절충안 도

출을 통해 마무리됐고, 경남낙동강사업은 사업권 회수를 통해 종결이 되었는데, 이들 사업의 

집행효과를 면밀히 비교하여, 순효과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 절충안 도출 또는 사업권 회수 등

의 정책수단을 참고하여 입안․적용하고, 이를 통해 발전적인 사업추진을 좀 더 지향해야 한다.

넷째, 타협유형 및 협력유형의 갈등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대표적인 갈등이론 중 하나인 Thomas(1976)의 갈등관리모형에서 타협유형 또는 협력

유형으로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이해당사자 간 상호교환을 통해 모두 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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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편익을 지향하는 방식인 타협유형과 관계자들의 관심사를 통합시켜 상당부분 모두 만족시

키는 협력유형이 우선순위 방식인데, 서울청년수당사업의 착수기와 반격기, 경남낙동강사업

의 반격기와 종결기의 경우 높은 수준의 갈등비용이 수반된 경쟁유형으로만 지향했다는 점에

서, 효율성과 정당성 측면 등에서 의미가 있는 Thomas의 타협유형 또는 협력유형으로의 갈

등관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무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갈등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의 다원주의시대에서 사업권 등 사무권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

부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본 연구에서 서울청년수당사업의 경

우 청년수당사업권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광역지방정부 간에 높은 

수준의 갈등이 발생했고, 경남낙동강사업의 경우 역시 낙동강사업권을 두고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등 광역지방정부 간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것이 그것이다.

여섯째, 궁극적으로 강한 갈등관계와 강한 협력관계를 결정짓는 변수는 협의체의 활용여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협의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한 갈등관계를 종식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강한 

갈등관계를 강한 협력관계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것이데, 실제로 본 연구에서 서울청년수당

사업의 경우 강한 갈등관계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의식하여 청년수당사업협의체에서 한 발씩 

양보를 하며 절충안이 도출되었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강한 협력관계의 

모델을 보여준 반면, 경남낙동강사업의 경우는 낙동강사업협의체에서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

이 하는 등 협의체 자체가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갈등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 그것이다.

일곱째, 정부 간 갈등유형의 비교에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차이점

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사례비교에 있어서 큰 틀 차원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공통점만 도출될 

수도 있지만, 시기별로 접근하여 비교하게 되면 일정부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본 연구에서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에 대해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

유형 분석에서 MA-V형으로 공통점이 나타났지만,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 분석에서

는 착수기의 경우 MI-IV형과 MI-II형, 반격기의 경우 MI-III형과 MI-IV형, 종결기의 경우는 

MI-I형과 MI-III형으로 각각 차이를 보이며 도출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부 간 갈등유형

의 비교에 있어 거시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도 분석하는 것이 차이점 등에 

있어 비교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로라는 것이다.

여덟째, 중후반부 국면으로 갈수록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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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정시기에서 먼저 강한 갈등관계를 겪고 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시기에서는 성

과여부를 떠나 정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본 연구에서 서울청년수당사

업의 경우 착수기에서 강한 갈등관계를 겪은 후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나머지 시기인 반격기

와 종결기에서 청년수당사업협의체를 구성했고, 경남낙동강사업 역시 반격기에서 강한 갈등

관계를 나타낸 후 종결기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낙동강사업협의체를 만든 것이 

그것이다.

아홉째, 일반적으로 다른 소속일수록 협력보다는 갈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정당이 다를수록 이념적 차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갈

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실제로 본 연구에서 서울청년수당사업 종결기를 제외하고 이

러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수당사업 착수기, 반격기에 있어서 중앙정부인 대통령 소속은 새누

리당인 반면, 광역지방정부인 서울시장 소속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이었고, 경남낙

동강사업 반격기, 종결기 역시 중앙정부인 대통령 소속은 한나라당인 반면, 광역지방정부인 

경남도지사 소속은 무소속이었는데, 이 시기에 있어 이들의 관계는 강한 갈등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것이다. 한편, 낙동강사업 착수기에서는 대통령과 경남도지사 모두 같은 한나라당이었

다는 점에서 협력관계를 지향했다.

열째, 시기별로 정책산출과 촉발기제는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책산출은 특정시기의 마무리를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을 의미하지만 다음 시기에서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인 촉발기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본 연구에서 

서울청년수당사업의 경우 착수기의 정책산출인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를 거절

한 것이 반격기의 촉발기제로 작용했고, 반격기의 정책산출인 보건복지부가 서울청년수당 지

급에 대한 직권취소를 결정한 것이 종결기의 촉발기제로 역할을 했다. 경남낙동강사업 역시 

착수기의 정책산출인 국토해양부가 낙동강사업 등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이 반격기의 촉발

기제로 작용했고, 반격기의 정책산출인 경상남도가 낙동강사업 구간에 불법폐기물로 인해 공

사중단을 요구한 것이 종결기의 촉발기제로 역할을 한 것이 그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에 적용

해서 비교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하는 것이 심도 있는 분석과 가독성 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사례를 시기별로 각각 접근하고 있는 본 연구는 분석의 체계성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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